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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창군 고시 제2018 - 61호

도로명주소 고시

「도로명주소법」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·변경한 도

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8. 5. 23.

거창군수

○ 부여한 도로명주소: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온곡길 254-1 등 3건

○ 변경한 도로명주소: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화리골1길 1

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
도로명

부여(폐지)사유
비고

(별 도 열 람)

○ 도로명주소 사용

-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

로 사용합니다.

- 공공기관에서 비치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

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·변경·폐지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·변경·폐지는 「도로명주소법 시행령」제7조의3 및 제8조,

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- 도로명은 「도로명주소법 시행령」제7조제7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

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 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

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.

-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봉사실(☎055-940-3311～3)에

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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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 도로명주소 고시 조서

일련

번호
종전주소 도로명주소

고 시 일
도로명부여사유 비고

도로명 도로명주소

1
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

수월리 1310-2, 1308-2

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

장군봉1길 72-47
2009-04-01 2018-05-16

장군봉이라는 지명이 

반영된 첫번째 도로

2
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

수월리 1310-3, 1308-3

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

장군봉1길 72-51
2009-04-01 2018-05-16

장군봉이라는 지명이 

반영된 첫번째 도로

3
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

장팔리 975

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

장팔길 700-10
2009-04-01 2018-05-16

행정구역명 장팔리가 

반영된 도로

4
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

송정리 1098-11

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

송정1길 42-13
2016-04-20 2018-05-16 송정이란 마을이름 반영

5
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

월평리 2308

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

창포원길 21
2018-05-02 2018-05-16 창포원 명칭을 반영

6
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

월평리 2286

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

창포원길 21-1
2018-05-02 2018-05-16 창포원 명칭을 반영

7
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

월평리 2286

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

창포원길 21-2
2018-05-02 2018-05-16 창포원 명칭을 반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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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창군 고시 제2018-62호

거창군관리계획(시설: 도로, 문화시설) 결정(변경)
 및 지형도면 고시

1. 거창군관리계획(시설: 도로, 문화시설)의 결정(변경)을 「국토의 계

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경상남

도 사무 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(변경)하고, 
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
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

이를 고시합니다.
  2. 관계 도서[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(http://luris.moct.go.kr)  

  에서 열람가능]는 거창군청 도시건축과(☎055-940-3583)에 비치

  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2018년 05월 24일

거 창 군 수

가. 거창군관리계획(시설: 도로, 문화시설) 결정(변경) 조서 : 붙임

나. 관계 도면 : 실음생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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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창군관리계획(시설: 도로, 문화시설) 결정(변경) 조서

1. 거창군계획시설 결정(변경) 조서

 가. 교통시설 (변경)
  1) 도로(변경)

구분
규 모

기 능
연 장
(m) 기 점 종 점

사용
형태

주요
경과
지

최초
결정일

비고
등급 류별 번호

폭원
(m)

기정 소로 2 69 8 국 지
도 로

99 소2-68 소3-4 일반
도로

- 경고256호
('77.4.25)

변경 소로 2 69 8 국 지
도 로

309 소2-68 소1-21 일반
도로

노선연장
폭원확장

기정 소로 3 4 6 국 지
도 로

522 대1-11 소1-21 일반
도로

- 경고211호
('85.12.28)

변경 소로 3 4 6 국 지
도 로

312 대1-11 소2-69 일반
도로

노선축소

■ 도로 변경사유서

변경전
도로명

변경후
도로명

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

소로2-69 소로2-69
∙노선연장 및 폭원확장
  -폭원:8m(변경구간6m→8m)

연장:99m→309m(증210m)

∙기존 마을 진출입을 원활히 하고 주변
지역의 교통량 해소를 위하여 소로
3-4호선의 일부구간(210m)의 노폭을
확장 변경함

소로3-4 소로3-4
∙노선축소
  -폭원:6m

연장:522m→312m(감210m)
∙소로3-4호선의 일부 구간 노폭 확장에

따라 노선을 축소 변경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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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공공·문화체육시설 (변경)
  1) 문화시설(변경)

구분
도면
표시
번호

시설명
시설의
세분

위치
면적(㎡)

최초
결정일

비고
기정 변경 변경후

변경 2 문화시설
문화산업

단지
거창읍 장팔리

3일원
64,800 감)4,576 60,224 경고317호

('99.12.15)
자연녹지
지역

■ 문화시설 변경사유서

도면표시
번호

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

2 문화시설

∙면적 축소
 - 위치 : 거창읍 장팔리 3 일원
 - 면적 : 64,800㎡→60,224㎡

      (감4,576㎡)

∙ 소로 3-4호선의 폭원 확장(6m→8m)에
따라 문화시설의 면적을 일부 축소(감
188㎡) 하고,

∙ 문화시설 면적의 구적오차(감4,388㎡)를
정정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
여 변경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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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창군 공고 제2018 - 660호

공인(전자이미지) 폐기 ․ 등록 공고
「거창군 공인조례」제6조 및 제11조에 따라 공인(전자이미지)을 등록 및 폐기

하고, 이에 관한 사항을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8. 5. 18.

거 창 군 수

1. 등록사유: 인증기 고장으로 인한 교체

2. 등록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: 2018. 5. 18.

3. 등록공인의 명칭 및 인영

공 인 명 규 격 인 영

민원사무전용 가조면장인

(인증기용)
2.1cm×2.1cm

4. 폐기공인의 명칭 및 인영

공 인 명 규 격 인 영

민원사무전용 가조면장인

(인증기용)
2.1cm × 2.1cm


